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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령  제        호

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2항 중 “행할 수 있다”를 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신ㆍ구조문대비표
현        행 개   정   안

제43조(수신료의 납부통지) ①

(생 략)

제43조(수신료의 납부통지) ①

(현행과 같음)

②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

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

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

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.

②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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